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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
용어적 개념 정리



완화의료의 정의

• 완화의료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
적을 둔 접근

• 통증이나 신체,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
으로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킴

2002, WHO

<완화의료의 활동, 내용>

• 통증과 여러 디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킴

• 삶을 지지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임

•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하는 시도를 하지 않음

• 환자의 돌봄에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통합시킴

• 임종하기 전까지 환자가 삶 속에서 가능한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체계를 제공함

•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팀차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질환의 경과 중에 환자와 가족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함

• 만약 조기에 제공할 수 있다면, 질환조절 치료와 연계하여 제공함

• 디스트레스 관련 임상적 합병증을 관리하고 이해를 돕는 연구를 시행함



Palliative care 의 전략 변화

World Health Assembly (2014. 세계보건총회)

…2014…

Life-threatening illness 
chronic

6 month life expectancy 
 no time limitation

예방 검진 진단 치료 합병증관리 완화의료



WHO 완화의료 대상 질환

• 성인대상

– 암

– 후천선 면역결핍증 HIV/AIDS

– 심혈관질환 (급사제외)

–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 당뇨

– 다발성 신경증

–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 치매

– 류마티스 관절염

– 약제저항 결핵



질환의 임상적 경과

Serving patients who may die soon and their families: the role of hospice and other services. 

JAMA 2001;285:925-932

급사

암 장기부전

치매, 노화



짧은기간 급격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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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d from Lynn and Adamson, 2003.7 With permission from RAND Corporation, Santa Monica, California, USA.

질환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
완화적치료: 통증 조절, 
Cf. 완화적 방사선, 스텐트, 신경차단술 등

필요한 완화의료: 호스피스

가족지지, 증상관리, 관계의 연속성
•생애마감 /•급작스런 변화의 적응력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57152/#ref7


장기간 기능제한, 간혹있는 심각한 증상악화

Adapted from Lynn and Adamson, 2003.7 With permission from RAND Corporation, Santa Monica, California, USA.

질환치료: 장기이식
진행조절 : 항바이러스제, 투석, 
완화적치료: 기관지 확장제, 이뇨제, 등

필요한 완화의료:
생애마감, 악화 예방, 효과가 적은 치료법에 대한 의사결정, 

재가 지원, ”급사”에 대한 가족 교육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57152/#ref7


장기간 앓고 지내는 질환

Adapted from Lynn and Adamson, 2003.7 With permission from RAND Corporation, Santa Monica, California, USA.

질환치료: 없음
질환조절: 치매치료제
완화적치료: 노인성 질환관리, 인지치료, 등

필요한 완화의료
• 인내력
• 장기재가돌봄과 관리
•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돌봄제공자 지지
•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도록함
• 피부건강/청결유지
• 환자의 기쁨과 의미 찾기
• 급식지원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57152/#ref7


Needs에 따른 다양한 완화의료 제공 단계

30-45% 완화의료만
3단계로제공

출처: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at end of life, 2014, WHO, , CancerForum Volume 37 Number 3 November 2013



완화의료의 분류 (안)
복지적 완화의료 일반 완화의료 전문 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보편적인 보건의료제도에 통합

된 기본적 완화의료

전문치료와 통합된 일반적 완

화의료 돌봄

호스피스 전문팀에 의한 호스

피스 집중 돌봄

서비스

예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

심리/사회적 지지

통증관리 / 심리적지지

연명의료계획상담(신규)

호스피스적 임종돌봄(신규)

[전문 호스피스]

입원형/가정형/

자문형(신규)/외래형(신규)

대상자 완화의료 대상질환자

(질환진단 조기부터)

모든 말기 및 임종기 환자와 가

족

질환조절치료가 불가능한중

증 말기환자

제공자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종사자 호스피스 전문팀

제공장소 가정/복지기관 모든 의료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

교육 완화의료 기본개념/상담 완화의료 돌봄교육

증상관리, 상담기술 등

전문교육

연계

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방문보건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

치매관리법

후천성면역질환법

희귀난치성질환법

가정간호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각 질환의 중장기계획에 포함

장기요양보험제도

제공방식 기본복지 기본의료

(질병치료+추가적 제공)

선택의료

(완치적치료 대체선택)

보상방식 별도 보상 별도 보상 별도 수가



용어적 개념

• 질환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treatment)가 아닌 모든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말함

• 가정부터 병원까지 제공 되는 완화의료는 모든 care의 기본 개념임

Palliative care

완화의료

• 나라마다 개념이 다름

• 몇몇 나라에서는 돌봄의 철학적 개념임

Hospice care

호스피스

•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 암의 치료적 연속성 상에서 재활과 생존자 문제까지 다양한 관점을 가짐

Supportive care

지지돌봄

•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질환의 경과상 삶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간인 사망

전 생애말기 1-2년간의 환자와 가족의 돌봄

• Palliative care가 암중심의 용어라면, end-of-life care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가능함

End of life care

생애말기돌봄

• Older term임

•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완화의료로 용어가 사용됨

Terminal care

말기돌봄

White Paper on standards and norm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Europe: Recommendations fro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Part 1, 2. EUROPE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2009, 17 (1), 22-33

Treatment (치료) vs. Therapy (요법) vs Care (돌봄)



Terminal Vs. End stage of disease

• End stage of disease
– ( Webster) being or occurring in the final stages of a terminal 

disease or condition

• Terminal condition
- (미국 버지니아주 의료결정법) "Terminal condition" means a 
condition caused by injury, disease or illness from which, to a 
reasonable degree of medical probability a patient cannot 
recover and (i) the patient's death is imminent or (ii) the 
patient i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 Terminal illness
- (미국 사회보장법) Terminally ill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 medical prognosis that his or her life expectancy is 6 months 
or less if the illness runs its normal course.



Main Area of care provision using narrow definition of EOL care in cancer

White Paper on standards and norm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Europe: Recommendations fro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Part 1, 2. EUROPE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2009, 17 (1), 22-33



Main Area of care provision using extended definition of EOL care

White Paper on standards and norm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Europe: Recommendations fro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Part 1, 2. EUROPE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2009, 17 (1), 22-33



Specialist palliative care와 end-of-life care의 관계

Association for Palliative Medicin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Commissioning Guidance for 
Specialist Palliative Care: Helping to deliver commissioning objectives; 20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의 구성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관리체계

3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4장 호스피스완화의료

5장 보칙

6장 벌칙

부칙 이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8.4)
연명의료 관련사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2.4)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제2조(정의) : 암관리법 2조 (정의)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

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
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비암성 말기환자 대상 자문형 호스피스 모델(안)

비암 암

해 당 분 야

의 료 진 의

진료

질환말기 (end-stage of disease)시기

에 더 적극적인 해당분야 전문의의 진료

필요 (말기로 치료 중단의 개념 없음)

항암치료 불가능

호스피스팀

진료

심리, 사회적지지, 혹시 올 수 있는 임

종과정에 대한 준비 자문

집중적인 호스피스 진료

와 돌봄

호스피스

서비스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입원형 호스피스 (주치의

변경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에 의해

- 임종과정시 중단 가능 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투석, 항암제



말기담당의료진과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역할 (안)

말기질환

담당의사 / 간호사

자문형 호스피스팀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역할 말기환자의 진료 담당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적 진료 대한 자문

처방

권

처방권 있음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처방

및 처치자문에 대한 선택적 수용)

처방권 없음 (담당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처방 및 처치에 대한 자문회신 시행)

환자

서비

스

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1차 담당 환자와 가족에 대한 호스피스적 상담 제공

임종

돌봄
말기환자의 임종돌봄 담당

담당의사 및 간호사 임종돌봄에 대한 자문

및 환자/보호자 상담과 교육



1. Definition and overview

2. Diagnosis and initial assessment

3. Evidence support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rapy

• Smoking cessation

• Vaccinations

• Pharmacologic therapy for stable 
COPD

• Rehabilitation, education & self-
management

• Supportive, palliative, EOL & 
Hospice care

• Other treatments

• Interventional therapy

4. management of stable COPD

5. Management of exacerations

6. COPD and comorbidities



Supportive, palliative, EOL & Hospice care

• Symptom control and palliative care
– Goal of palliative care

• To prevent and relieve suffering, and to support the best 
possible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 stage of diease or the need for other 
therapy

– Symptom burden

• Fatigue, dyspnea, depression, anxiety, insomnia

– Emotional and spiritual support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 Palliative care team : consultation for hospitalized patients

– Outpatient palliative care conusltation



Supportive, palliative, EOL & Hospice care

• Therapy relevant to all patients with COPD
– Palliative treatment of dyspnea

– Nutritional support

– Panic, anxiety, & depression

– Fatigue

• Self management education, pulmonary rehabilitation, 
nutritional support and mild-body interention



Supportive, palliative, EOL & Hospice care

• End-of-life and hospice care
– By acute exacerbations that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dying

– Although mortality rates following hospitalization for an acute 
exacerbation of COPD

Curtis, J. R.,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for patients with severe COPD. Eur Respir J 2008, 32 (3), 796-803.



Curtis, J. R.,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for patients with severe COPD. Eur Respir J 2008, 32 (3), 796-803.



임종돌봄이란…

• 영국의 임종관리 지침 (16 Dec 2015, NICE)

(care of dying adult in the last days of life)

• Within a few(2 to 3) days of death

• 단계

1. Recognizing when a person may be in the last days of life

(sign & symptom 중심) – 불확실성, 회복가능성

2. Communication

3. Shared decision-making

4. Maintaining hydration
• Reduce or stop clinically assisted hydration if there are signs of possible harm 

to the dying person, such as fluid overload, or if they no longer want it.

5.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 통증관리 / breathlessness관리 / 오심 구토 / 불안 섬망 agitation / 호흡분비물

Dying witout care, 
Dying without dignity



연명의료결정법 절차 (4개 말기질환의 경우)
COPD

말기진단

호스피스 신청 연명의료계획서작성

임종과정판단

연명의료결정사항에 대한
환자의사의 확인

연명의료결정 이행

이행결과 통보

이용동의서작성

말기담당
의료진

말기진료

자문형
호스피스

자문

임종돌봄
(임종실급여화)

자문형 호스피스 시
범사업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절차 (4개 말기질환 외의 경우)

임종과정판정
임종과정환자 중 연명의료결정이 있거나 결정을 원하는 환자

연명의료계획서작성 연명의료결정사항에 대한 환자의사의 확인

환자의사확인 (17조)

1. 연명의료계획서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본인확인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2인확인
4. 가족2인의 진술 (반대가족/증거없어야)

연명의료결정 이행

이행결과 통보

환자의사확인불가 (제18조)

1. 소아:친권자
2. 가족의 전원합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논점1 : 말기진단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 인가?

고려사항 : 진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1)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조건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건



• 의학이 발전하고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질
환 말기에도 다양한 치료가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말기상태에는 임상 경과가 다양하고 증
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므로 특정한 시점을
‘말기’로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말기’로 진단
되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여 향
후 치료와 돌봄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본 지침은 담당의사가 말기로 진단되는 환자와
함께 말기 초부터 호스피스 및 향후 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한 사전돌봄계획의 수립에 대해 적
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COPD 말기진단 기준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진단할 수
있다.

① 매우 심한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숨이 차서 의자
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②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③ 호흡부전으로 장기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 기준에 해당하거나 환자가 이식
을 거절한 경우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1.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
인 사람

2.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연명의료결정법 : 제2조(정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

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

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
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
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

•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 제40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
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
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
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
니한 자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
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관련 서식 : 
(8종, 담당의사 7종, 해당분야전문의 5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말기진단의사소견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전문의 1인)

•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

• 임종과정판단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전문의 1인)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사확인서 (의식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 의식

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해당분야전문의 1인)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사추정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전문의 1인)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가족 결정 확인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전문

의 1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통보서 (담당의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DNR은?



논점 2) 담당의사? 해당분야전문의?

• 시행규칙 별표 1. 말기진단의 기준과 절차

• 단,『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련병원등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담당
의사가 될 수 없다. 

• 다.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각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내 전문의 중 1인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
스 담당의사를 말한다.



논점 3) 인공호흡기 착용중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중지에 대한 결정과 그 이행?
• 국내 합법적인 중지사례

• 김할머니 사건
– (임종과정 판단) 법원 : 김할머니를 임종과정의 환자로 판단

의사 : 식물인간

– (이행)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201일 생존 이후 사망

• 인공호흡기 착용중인 환자의 임종과정의 판단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7.3.22
사례D)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상태가 되어 3년 동안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
는 D씨의 가족이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식물상태라도 D씨의 상태가 회생가능성이 있거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
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 법률에 따른 절차로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D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모
두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환자 의사를 확인하여 연
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방법

• 2017년 5월 4일까지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01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

- FAX : (044) 202 – 3928(질병정책과), 3943(생명윤리정책과)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호흡기 학회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및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Never say that there’s nothing we can do!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돌봄이다


